
[공사계약] ‘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
간의 지연배상’ 조항은 ‘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’에는 적
용되지 않아(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)

한국토지주택공사(피고)를 도급인으로 하는 국도 확·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의 공동수급인인 원고들은,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부지 확

보 지연으로 약 6년간 착공이 지연된 데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‘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’ 조항에 따

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.  이에 대해 대법원은, 해당 조항은 '공사정지', '잔여 계약금액' 등의 문언상 공사가 착공되어 일정

부분 진행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점, 전체 조항 체계가 '착공 후 공사의 일시 정지'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, 수급인의 지체상금 조항이

착공지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, 그리고 착공지연 시 수급인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

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, 해당 조항은 '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'에만 적용되고 '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'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

단하였습니다.

이 판결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정지 시 지연배상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

것을 분명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.  공공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의 사업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한

현실에서,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에 의존하기보다 계약기간 연장 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상 별도의 구제수단을 적

시에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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